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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내년(1998)부터 退職金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企業年金制度가 退職年金 이

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 동안 기업들은 피고용자의 퇴직금설계와 관련

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從業員退職積立保險과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從業員退職積立信託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들 상품은 滿期一時金 지급형태만을 택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데 따른 危險負擔과 稅制上의 不利益이 있었

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피고용자는 퇴직금을 평생 年金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고

용주도 일시금형태의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담한 갹출금 전액을 損

費로 인정받음으로써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公的年金

인 國民年金과 지난 94년 도입된 個人年金을 연결하는 退職年金制度의 도입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老後保障體系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특히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미 많이 이루어

져 왔다. 이에 따라 OECD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많은 연

구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및 기업연금제도의 차이,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의 개폐가능성 및 통계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국가간 상호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연금제도의 이해에 필수적인 사

항에 대한 국가간 상호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선 기업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각 국별 제도운

영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소위 3층보장론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first pillar pension)

의 일반적인 유형과 각 국별 제도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한 후, OECD 회원국의 기업

연금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한

OECD회원국들의 懸案問題를 고찰함으로써 제도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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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企業年金制度의 一般的 特徵

1. 企業年金制度의 定義

본 연구에서의 기업연금제도란 기업이 피고용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年金給付의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

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연금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에 중점을 두는 公

的年金을 補完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適

用除外制度(contracting out)1)를 통해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연금제도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해서 국가의 감독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업연금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규제와 감독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연금제도는 給付 및 財政方式,

年金資産의 運用形態, 稅制惠澤 與否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며 국가체제

나 감독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 企業年金制度의 必要性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한 3層保障(three pillar system ) 이론은 본래 스위스에서

발달되었다. 동 이론에 따르면 첫번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국

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이는 사회연대원리(solidarity )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그 재원은 거액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통상 賦課方式

(pay - as - you - go basis )에 의해 조달된다. 두번째 보장체계는 기업이나 사회직능단

체(socio- professional groups )에 의해 제공되는 기업보장으로서, 소득의 시간적 이

전(deferred income)개념에 입각하여 퇴직금이나 기업연금 및 퇴직보험 등을 통해

재직시 근로소득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연금과 더불어 안정

1) 적용제외제도는 일정요건을 구비한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가입자에게 공적연금의 소득

비례부분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

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제외가 인정되면 공적연금의 급부는 소득비

례부분 상당액만큼 감액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갹출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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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업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事前基金積

立方式(funded pension scheme)으로 연금재원을 조달한다. 세번째 보장체계는 개인

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보장으로서, 개인이 책임주체로서 비

용을 부담하여 개인연금이나 노후대비저축 등의 가입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은 강제적 성격의 공적연금과 순수한 개인

적 성격의 개인연금의 중간에서 이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인 노후보장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3층보장론에서 사회보장과 개인보장을 연결하는 기업보장으로서 특히,

기업연금제도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첫째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노후대책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고, 둘째로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장기근

로에 따르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일정한 책임이 있으며, 셋째로 피고용자에 대한 급

여이외 보상(reward)의 일환으로서 이연소득개념이 확산되고 있고, 넷째로 財務的

인 危險은 줄이면서 피고용자의 생산성향상 및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로서 세계인구, 특히 OECD 회원국의 老齡化현상을 들 수

있다. 출생률의 감소와 人間壽命의 延長이라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과 더불어 생산

성 향상에 따른 고용감소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급부의 증가에 비해 갹출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못하여 공적연금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연금재원

을 매년 필요시에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公的年金制度 하에서는 후세대

들이 전세대 수준의 연금급부를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갹출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가 운영하는 公的年金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

우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2의 보장체계로서 기업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의 <表 1>은 각 단계별 保障體系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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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3層 保障體系의 長短點 比較

장점 단점

사회보장

가입자가 모든 국민 등으로 광범위함

사회복지증진 (사회연대원리에 의한 소득

재분배효과)

판매비가 들지 않음

급부가 인플레에 연동됨

노령화사회에서 재원조달의 심각한 문제

가 야기될 수 있음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정부의 정책변

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기업보장

인구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음

기업의 다양한 니드에 대응한 상품설계

가 가능함

종업원의 노후보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함

가입자가 제한적임

전직시 연금수급권의 이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보장

인구변동에 영향받지 않음

전직 또는 이직이 자유로움

개인적 니드에 대응한 상품설계가 가

능함

판매비가 사회보장이나 기업보장의 경우

보다 많이 소요됨

부적절한 상품구입 가능성이 있음

3. 企業年金制度의 類型

가. 年金給付方式

기업연금의 年金給付方式은 기업마다의 니드(needs )가 상이하여 그 종류도 다양

하나 크게 確定給付型(defined benefit s )과 確定醵出型(defined contribution )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확정급부형은 급부를 일정액 또는 최종급여의 일정률 등으로 미리

결정하고, 해당 연금급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매기 적립하여야 하는 갹출금을 연금

수리산식에 의해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확정급부형에서는 갹출금이 개인구좌

로 할당되지 않고 연금자산이 전체적으로 함께 운영되며, 고용주가 자산운용에 따

른 위험을 부담하므로 자산운용실패로 인한 투자손실을 입었을 경우 확정된 給付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갹출금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확정갹출형은

매기 적립하여야 하는 갹출금을 급여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정하고 퇴직시 급

부는 갹출금과 그 투자수익 등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갹출형에서는 갹출금이 개인

구좌로 할당되고 가입자가 자산운용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므로 고용주는 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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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분만큼의 갹출금만을 부담하면 자산운용실패에 따른 추가적인 갹출금을 부담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정급부형의 경우 미리 정해진 급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

가 있는 반면에 확정갹출형은 갹출금에 대한 투자수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면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확정급부형의 경우 피고용자의 퇴직이

나 퇴직전 사망시에 일정한 소득을 대체하는 급부지급을 보장(obligation of result )

하고 있으나 제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금융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갹출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도운영규정상에 발생비용이 일정수준을 초

과하는 경우 年金給付도 그에 상응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대다수의 OECD국가들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기도 하다. 반면에 확정갹출형의 경우 미리 정해진 갹출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

용하여 미래의 年金給付財源을 조성할 의무(obligation of best effort s )를 부담한다.

또한 최종연금급부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부를 지급하기 위해 최초의 갹

출금이 증액될 수 있다.

한편, 연금급부의 지급형태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가능한데, 일시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형태로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다음의 <表 2>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表 2> 年金給付方式에 따른 長短點 比較

확정급부형 (Defined Ben efit ) 확정갹출형(Defin ed Contr ibut ion )

장점

자산운용실적이 공동구좌 (com m on pool)

에 적립되며,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고

용주가 부담하므로 가입자는 자산운용결

과에 관계없이 확정급부의 지급을 보장받

음

자산운용실적이 각개인별 구좌 (indiv idual

account )에 적립되므로 투자수익이 가입

자에게 귀속됨

전직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이 용이함

단점

기업파산 등의 경우 급부지급이 보장되지

못함

급부가 급여에 연동되는 경우 인플레나

급여인상 등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음

전직시 연금수급권의 이전에 논란의 여지

가 있음 (t r an sfer v alue )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가입자가

부담하므로 투자손실발생시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됨

비고 주로 대기업에서 이용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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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年金財源의 運用方式

일단 年金給付方式의 설계가 완료되면 연금재원의 運用方式이 결정되어야 한다.

연금재원의 운용방식은 연금자산의 受託機關에 따라 社內積立方式(internal supports)

과 社外積立方式(external supports)으로 구분된다. 사내적립방식은 다시 運營費豫算方

式(budget for overhead expenses)과 帳簿上準備金積立方式(book reserv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외적립방식은 自家運營年金基金方式(self-administered pension funds)과

團體保險(group insurance)加入方式으로 나뉘어 진다.

1) 社內積立方式

가) 運營費豫算方式(budget for overhead expenses)

運營費豫算方式은 연금급부를 기업의 運營費豫算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연금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피고용자 또는 연금수령권자에게 급부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연금급부는 회사내규에 의해 결정되거나 사안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운영비예산방식을 이용하는 기업측면에서는 연금급부 지급에 소요

되는 비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장래 기업의 財務健全性에 심

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방식은 미래 발생할 비용에 대해

별도로 준비금을 적립해두지 않기 때문에 기업운영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재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주들의 경우 장래 연금급부 지급에 필요한 비용

이 현재의 손익계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株主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

할 소지가 있고 반면에, 현재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配當金을 받게 되는 배

당금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퇴직자와 재직중인 피고용자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연금급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방식의

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나) 帳簿上準備金 積立方式(book reserves)

帳簿上準備金積立方式은 연금급부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帳簿上에 準備金으로

계상해 둠으로써 운영비예산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주주들간의 마찰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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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금급부 지급에 소요되는 준비금의 계산은 주

로 각 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年金數理技法을 활용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장부상준

비금적립방식은 기업의 경우 장래 지급할 연금급부에 대비하여 계정상에 기업연금

채무를 설정함으로써 매년 채무증가분에 대하여 손비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계

상된 준비금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의 경우에

도 장래 연금급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이 현재의 손익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주주와 미래주주간에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자나 재직중인 피고용

자의 경우 연금자산이 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영비예산방식과 마

찬가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연금급부를 받지 못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도산시 피고용자는 연금급부에 대한 優先辨濟權이 없기 때문에 조세공

과금의 변제후에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급부를

변제받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장부상 준비금적립방식 하에서는 고용주가

전체 또는 일부 피고용자에 대한 연금급부 지급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례이다.

2) 社外積立方式

가) 自家運營年金基金方式(self-administered pension funds)

自家運營年金基金方式은 기업(plan sponsor)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이

나 기구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연금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圖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 방식 하에서는 고용주가 직접, 또는 보험회사의 연금계리부서나 연금계

리컨설팅사에 의뢰하여 장래의 연금급부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을 연금기금의 투자

수입 등을 감안하여 계산하고 이를 사외의 연금기금에 할당하게 된다. 이 연금기금

은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추가적인 기금만 유입되

지 않을 뿐, 기존의 적립된 연금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피

고용자는 연금급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自家運營年金基金方式의 경우 사외에 별도의 年金基金運營機構를 설립하

는 데 따른 고정비와 유동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고정비는 주로 기구설립비

용, 회계처리비용 등으로서 총비용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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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태는 갹출금의 규모가 큰 대기업들에서 주로 사용가능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가운영연금기금방식 하에서는 기업주가 연금자산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

기 때문에 연금기금운영기구는 일정한 연금급부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performance

obligations)를 지지 않으며 자산운용실패 등에 따른 투자손실은 기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연금기금운영기구는 제도운영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고 연금자산의

운용은 보험회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상례이다.

[圖 1] 自家運營 年金基金方式 圖解

기업 피고용자

연금기금운영기구

〈제도운영〉

연금계리

업무위탁 자산운용위탁

보험회사 보험회사 등

연금계리컨설팅사

나) 團體保險(group insurance)加入方式

두 번째 사외적립은 단체보험 가입방식이다.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주

와 보험회사는 고용주, 보험회사, 계약자 및 수익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동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는 고용주나 피고용자

가 부담해야 할 갹출금을 계산하게 된다. 통상 피고용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갹출

금(individual contributions)은 개인구좌로 할당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해당 피고용자

가 퇴직이나 퇴직전 사망시 급부지급을 보장하는 개인보험증권(individual insurance

policies)을 피고용자에게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부담하는 갹출금의 경우

는 給付方式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확정갹출형의 경우 고용주들이 부담한

갹출금은 개인구좌로 할당되므로 개인보험증권이 발행된다. 그러나, 확정급부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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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용주들이 부담한 갹출금이 개인구좌로 할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보험증

권이 발행되며, 연금기금이 전체적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보험증권은 발행되

지 않는다.

단체보험가입방식에서는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을 통하여 일정한 급부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performance obligations)가 있으며, 고용주가 부담한 갹출금의 일부가 보험

회사의 다른 자산과 함께 운용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편입분에 대하여 일

정한 이자율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통상

최초 보험료 계산시에 보장해야 하는 급부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圖 2] 團體保險契約方式 圖解

기업 피고용자

단체보험계약 체결

제도운영 보험회사 자산운용

예탁금관리방식 분리계정방식

한편, 보험회사에 의한 단체연금기금관리방식은 크게 예탁금관리(Deposit

Administration)방식과 분리계정(Separate Account)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예탁금관리

방식은 고용주가 부담한 갹출금으로 보험회사가 합동계정(joint account)을 구성하여

이를 관리하고 지급사유발생시 보험증권에 명시된 급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탁금관리란 특정목적을 위해 계정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한편,

분리계정방식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한 갹출금으로 보험회사는 별도의 기업연금계정

을 구성하여 투자한다는 점에서 예탁금관리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보험

회사에 의한 단체연금기금 관리방식의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기업에 고용된 연금계

리인은 연금수리기법을 활용하여 고용주가 연금기금의 회원(fund member)에게 약정

한 연금급부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계산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최저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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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운영연금기금방식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가장 효율

적으로 운용하여 미래의 연금급부재원을 조성할 최선의 노력의무(obligation of best

efforts)만을 부담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금재원의 운용형태에 따른 각 방식의 장

단점은 다음의 <表 3>과 같다.

<表 3> 年金財源의 運用形態에 따른 長短點 比較

구분

장단점

사내적립방식 사외적립방식

운영비예산 장부상준비급적립 자가운영연금기금 단체보험가입

장점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됨

세제혜택

계상된 준비금을 기업

활동에 투자가능함

세제혜택

연금급부의 지급

이 보장됨

세제혜택

연금급부의 지급이

보장됨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배제할

수 있음

단점

기업의 재무건전성

을 해칠 우려가

있음

연금급부의 지급이

보장되지 않음

배당금지급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을 해칠 우려가 있음

연금급부의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별도의 운영기구

설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고용주가

부담함

자산운용에 있어

고용주의 재량권이

확보되지 못함

한편, 기업연금은 그 재원을 조달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사전에 연금급부 지

급에 필요한 재원을 매기별로 평준하여 적립하고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액에 충당하

는 事前積立方式과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필요할 때 조달하는 賦課方式으

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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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ECD 會員國의 企業年金制度關聯 規制

가. 監督機構

많은 국가들이 연금급부설계방식이나 연금재원운용방식에 관계없이 다음의 <表

4>와 같이 기업연금제도를 관장하는 단일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表 4> 主要國의 企業年金 監督機構

국가 감독기구

호주 Superannuation Indu stry Supervision (SIS )

벨기에 Office de Controle des A s suran ce/ Controledien st v oor Verzekering en

이탈리아 Ministero del Lav oro e della Previden za S ociale

네덜란드 Verzek erin g Kam er

영국 Occupat ion al P en sion s Regulat ory Auth ority (OPRA )

위의 국가 이외에도 미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업연

금 감독기구를 두고 있으나, 연금재원의 운용방식에 따라 감독원칙이 달리 적용되

는 경우도 있다.

나. 規制內容

기업연금관련 규제의 경우 연금설계방식이나 운용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나 특히 중요한 분야는 세제 및 연금수리관련 규정, 기업연금제도의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관련 규정 등이다. 특히 조세 및 연금제도

운영규정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의 <表5>는 기업

연금과 관련한 주요 규제분야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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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企業年金關聯 主要 規制分野와 規制內容

규제분야 규제내용

조세규정

(T ax Regulation s )

세금공제 및 감면, 연금급부 또는 갹출금에 대

한 제한, 연금급부에 대한 과세형태, 운용방식에

따른 세제,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사망시 연금

급부에 대한 상속세

재무 및 연금수리관련 규정

(T echnical Regulat ion s )

연금수리기법, 이자율 및 사망율 등 예정율과 관

련된 사항, 최저책임준비금 (m inim um reserv e)

및 지급능력기준

운영규정

(Bu sines s Regulat ion s )

기업연금제도의 국가, 산업 또는 기업수준에서

의 강제성 여부, 연금수급권(v esting ), 지급여력,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험가입, 공시제도운영과

관련한 사항

회계규정

(A ccount ing Regulation s )

적자액이나 잉여금의 재무제표 또는 기타 부속

서류에의 공시 (미국의 경우 F A SB87), 기타 회계

기준 (영국의 경우 S SAP 24) 및 기업의 합병 또

는 분리가 기업의 순가치에 미치는 영향

Ⅲ . OECD 會員國의 企業年金制度 運營現況

1. 公的年金制度 運營現況

각 국마다 다양한 기업연금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3층보장체계의 근간

을 이루는 공적연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2)을 급부지급방

식을 기준으로 定額公的基礎年金制度(flat-rate basic pension schemes)와 給與比例公的

基礎年金制度(wage-related basic pension schemes)로 구분하는 경우 자료가 입수가능

한 22개 OECD 회원국 중 9개국3)(40%)은 정액연금형, 13개국4)(60%)은 급여비례연

2) 여기서 말하는 공적연금은 기초연금(basic pen sion )을 의미함.
3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4)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미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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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定額公的基礎年金制度

이론상으로 정액공적기초연금제도는 세입으로 연금재원을 충당해야 하나 다음의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OECD국가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갹출금으로

거수하여 연금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하고는 연금수령

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資産調査(means testing)5)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을 뿐만 아니

라 개인이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과거 종사했던 직업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추

면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갹출금은 통상 급여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반면에

연금급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소득재분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나. 給與比例公的基礎年金制度

공적기초연금을 급여비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총 13개국으로서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급부가 급여에 연동되어 있다. OECD 회원국 중 포르투갈을 제외하

고는 갹출금과 연금급부의 산출시에 적용되는 급여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갹출금

의 상한선(특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갹출금)은 일부 국가의 경우 다른 연금계산시보

다 높은데 이는 社會連帶原理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개인이나 고용주가 부담하는 갹출금의 상한선은 없어졌으나, 민영회사의 피고용자

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first pillar pension)의 경우 일정한 所得上限線이 존재한

다.

급여비례방식의 경우 통상 최저연금이 정해져 있으며 조정된 평균근로소득을 상

한선으로 하여 연급급부가 계산되나 일부 국가의 경우, 예컨대 스페인은 퇴직전 8

년, 포르투갈의 경우 퇴직전 15년 중 가장 급여가 높은 10년간의 평균소득에 비례

하여 연금급부가 계산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금급부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거급

여에 대한 비율이 소득의 정도에 따라 72%∼24%, 스위스의 경우는 100%에서 33%

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5) 공적 부조나 사회보험 등 광의의 사회보장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

및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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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체감적용된다. 통상 급여비례연금방식 하에서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을 함께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자산조사는 없다. 한편, 룩셈부르크와 같이

급여비례방식과 정액방식을 통합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다음의 <表 6>은 OECD 회

원국의 공적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6)

<表 6> OECD 會員國의 公的基礎年金制度 槪要

구분

국가
적용대상

법정연금

지급개시연령
재원부담주체 비고

독일 피고용자, 자영업자 등 65세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

업자, 국가
급여비례연금

호주 일정소득이하의 국민
남자65세

여자60세
국가 정액연금

오스트리아 일정소득이상의 피고용자
남자65세

여자60세
피고용자, 고용주, 국가 급여비례연금

벨기에 피고용자 65세 피고용자, 고용주, 국가 급여비례연금

캐나다 모든 국민 65세 국가 정액연금

덴마크 거주자 및 유자격 외국인 67세 국가 정액연금

스페인
11개 직업분류에 의한

산업 및 서비스업피고용자
65세 피고용자, 고용주, 국가 급여비례연금

미국 피고용자, 자영업자 등

65세

(2 0 27년까지

67세로 연장)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업자
급여비례연금

핀랜드

핀란드국민으로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외국인으로

5년이상 거주자

65세
피고용자,연금수령자,

자영업자, 고용주, 국가
정액연금

6) 정액급부와 급여비례급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급여비례로 분류하였음.

- 14 -



(表 6 계속)

구분

국가
적용대상

법정연금

지급개시연령
재원부담주체 비고

프랑스 민간상공업부문 피고용자 60세
피고용자, 고용주, 일반

사회기여기금 (CS G)
급여비례연금

그리스 -
남자65세

여자60세
- 급여비례연금

아일랜드

일정소득이상의 16∼65세

의 피고용자 및 일정소득

이상의 자영업자

65세 피고용자, 고용주, 국가
정액연금

이탈리아 피고용자
남자61세

여자56세
피고용자, 고용주, 국가 급여비례연금

한국
18∼60세의 국내거주국민

(가입제외자 제외)
60세

피고용자, 고용주, 퇴직

적립금
급여비례연금

일본 20∼59세의 모든 국민 남자60세

여자58세

가입자, 국가 정액연금

룩셈부르크 피고용자, 자영업자 65세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

업자, 국가
급여비례연금

뉴질랜드 모든 국민 65세 국가 정액연금

네덜란드 모든 국민 65세 피고용자, 국가 정액연금

포르투갈 - - - 급여비례연금

스웨덴 모든 국민 65세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

업자, 국가
급여비례연금

스위스 - - - 급여비례연금

영국 모든 국민
남자 65세

여자 60세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

업자, 국가

정액연금

資料 : OECD (19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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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企業年金制度 運營現況

가. 制度運營 現況

기업연금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기업연금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그 종류도 다

양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

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제도가입의 강제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OECD 국가를

구분하기로 한다. 기업연금제도 가입이 사실상 强制化되어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 뿐이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기업이 임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호

주, 일본, 영국, 그리스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하여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適用除外의 要件으로서 기업연금 급부는 강제가입형

종업원퇴직적립보험(Employee Pension Insurance, EPI)의 급부보다 최소한 30%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의 <表 7>은 주요 OECD국가를 기업연금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表 7> 企業年金制度 加入의 强制性 與否에 따른 OECD 會員國의 分類

의무가입국가 임의가입국가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

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

페인, 미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영국, 일본

資料 : OECD (1997a).

한편, 이러한 기업연금이 각 OECD 회원국의 퇴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의 <表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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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OECD 會員國의 企業年金基金 規模 및 積立方式 比重(1994년말)

구분

국가

GDP (94)

(십억자국통화)

기금규모 (십억자국통화)
GDP대비

기금비중

퇴직소득

보장비중
보험 연금기금

장부상

준비금
총계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

3075.6

443.4

2262.9

7625.9

750.1

933.2

64616.8

6931.4

507.8

7376.1

23196.3

34.7

1641105.1

479100

468.6

84.2

608.4

13755

662.2

1516.9

351.9

88

601.8

456.8

900

6.7

23.6

자료없음

126.5

90.7

120

224.4

67.5

95

16.2

219.6

167.8

1497.4

2255

46.4

270

36483.9

자료없음

1

499

892

451.8

374.6

296

250

0

자료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0

자료없음

0

자료없음

0

433

821.4

1954.2

3155

53.1

152027

626.5

982.7

578.8

599

363.5

14.1

10.8

3.1

45.5

10.5

31.7

102.8

7.1

86.9

39.5

103.3

5.6

4.3

1.2

18.2

4.2

12.7

41.1

2.9

34.8

15.8

41.3

註 : 기금적립방식의 퇴직소득보장비중은 연금급부수준을 급여의 50 %, 연금재원 조달

방식을 전적으로 적립방식에 의존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적립금의 규모를 GDP의

약 250 % 수준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것임.

資料 : OECD (1997a).

위의 <表 8>에 의하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은 기금적립방식의 비중이 35%∼

41%로서 기업연금급부가 전체 퇴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군

이다. 이들 국가는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독일,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포르투갈은 적립

방식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군으로서 공적연금이 전체 퇴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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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資産運用現況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자산은 長期資産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제도도입초기에는

수입(갹출금)이 지출(연금지급액)보다 많기 때문에 자산운용시의 流動性(liquidity)의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기업연금기금의 자산운용현

황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국, 아일랜드 및 미국의 경우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

이 각각 80%, 55%, 50%로서 매우 높은 반면,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각 11%, 35%,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주식투자가 위험을 수반

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식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의 경우 주식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다른 국가들이 통상 주식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의 경우 자산운용

규제가 自社投資限度 이외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보다

유리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 다른 국가들의 경우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독일, 이탈리

아 등은 7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주식에 대한 투자비율은 상당히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그 주된 이유로 채권은 安定的이면서도 收

益性과 流動性을 겸비한 금융상픔으로서 연금자산의 투자에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不動産과 當座資産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자산 중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10% 미만이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각각 30%와

25%로서 해외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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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OECD 會員國의 企業年金基金 資産運用現況(1994)

(단위: 총자산대비 % )

주식 채권 부동산 당좌자산 합계
총자산중

해외자산 비중

벨기에 36 47 7 10 100 자료없음

덴마크 22 65 9 4 100 7

독일 11 75 11 3 100 6

스페인 4 82 1 13 100 5

프랑스 14 39 7 40 100 5

아일랜드 55 35 6 4 100 자료없음

이탈리아 14 72 10 5 100 5

네덜란드 30 58 10 2 100 25

포르투갈 (18) (57) 5 19 100 자료없음

스웨덴 32 47 8 13 100 12

영국 80 11 6 3 100 30

미국 (52) (36) 4 8 100 10

일본 (29) (63) 3 5 100 자료없음

註 : 1) 괄호 안은 추정치임.

2) 채권에는 고정수입이 보장된 모든 유가증권이 포함됨.

資料 : OECD (1997b)

3. 企業年金關聯 主要規制 및 企業年金稅制

가. 主要規制內容

1) 被雇用者와의 義務的인 協議 및 情報公示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기업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피

고용자와의 協議 및 충분한 情報提供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自家運營年

金基金方式의 경우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영국 등에서 기업연금운영기구

의 이사진에 직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용자가 갹출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고 이사진의 과반수까지 직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情報公示의 경우 기업연금에 가입한 개개인에 대하여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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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연금액과 일시불이 가능할 경우 그 금액 또는 이직시 연금 수급권부여 정도와

급부수준 등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제공을 법으로 규정한 국가들이 많다.

2) 年金受給權

年金受給權의 문제는 최근 여러 OECD 국가들의 관련법규 제정에서 보듯이 제

도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의 연금수급권과 관련한 입법수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이직시까지 고용주가 부담한 갹출금에 상당하는 연금수급권의 인정

② 피고용자의 급여수준 및 이직당시의 근속기간에 근거하여 산출된 확정급부에

상당하는 연금수급권 인정

③ ① 또는 ②의 방식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급부의 실질가치보존을 위한

의무적인 연금급부의 조정

④ ① 또는 ②의 방식이나, 전직하는 피고용자가 새로운 직장의 기업연금제도로

기존의 연금수급액을 이전시킬 수 있는 選擇權 부여(transferability)

⑤ ④의 방식이나, 연금수급액의 편입시 해당 피고용자의 연금급부 손실을 줄이

기 위하여 이직전 일정기간의 근속기간을 새로운 고용주가 인정토록 하는

의무 부여(portability)

대부분의 국가들은 ① 내지 ②의 단계로서 가입즉시 또는 가입후 1년이내에 연

금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국은 가입후 2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는 5년, 독일은 10년이 경과해야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의 단계는 특정기

업이 적용제외되는 경우로서 영국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벨기에는 ④단계, 네덜

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는 ⑤단계에 속해있다. 완전한 수급권이전(portability)은

최종급여의 70%를 기업연금에서 지급하는 네덜란드와 같이 기업연금제도가 충분히

자리잡은 국가들에서만 가능하다.

- 20 -



3) 資産運用規制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投資對象 및 限度를 명시하거나

또는 안정성과 수익성 및 유동성의 확보를 목표로 신중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원칙(general principles of prudent management)만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운용규제의 하나로서 연금기금을 설립한 기업 또는 동일그룹내에

속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규제가 설정되어 있다. 자가운영연금기금방식 기

업연금제도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사투자한도는 스위스 10%, 영국

5%, 벨기에 15% 등으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다. 반면에 단체보험가입방식의 경

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이나 중장기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통상 한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로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 기업파산에 따른 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

금자산의 투자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연금자산투자의 큰 특징인 장

기채권에 대한 높은 운용비율을 상당부분 고수익 주식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부채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ALM)기법의 도입과 채권 및 주식평가방법의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

다. 다음의 <表 10>은 주요국의 자산운용규제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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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0> 主要國의 企業年金 資産運用規制

국가 자산운용규제

덴마크

국내외 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고위험자산 (high risk asset s ) : 40%이하,

80% 통화매칭 (curr en cy m at chin g ), EU통화의 경우 채무액의 50%까지는 ECU표

시 자산으로 담보되어야 함, 자사투자불가.

독일
EU주식 : 30%이하, EU부동산 : 25%이하, 비EU주식 : 6% , 비EU채권 : 6%이하,

총외국자산투자 : 20%이하, 자사투자한도 : 10%

스페인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 5%

프랑스 EU국채 : 50%이상, 자사대출한도 : 33%미만

이탈리아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신탁계정, 보험 및 부동산 등으로 제한

네덜란드 자사투자한도 : 5% , 그 외에는 신중한 관리자의 원칙 (pru dent m an rule )

스웨덴 대부분을 채권, 회사채, 대출에 투자

영국 자사투자한도 : 5% , 그 외에는 신중한 관리자의 원칙 (pru dent m an rule )

미국 신중한 관리자의 원칙(pru dent m an rule )

일본 채권 : 50%이상, 주식 : 30%이하, 부동산 : 20%이하, 해외유가증권 : 30%이하

資料 : EU (1994)

나. 企業年金稅制

기업연금과 관련한 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고용주나 피고용자의 갹출금 또는 보험료 납입시의 세제

② 연금자산의 투자수익관련 세제

③ 연금급부의 一時金 또는 年金形態 지급시의 세제

그러나 기업연금관련 세제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며, 특히 ①이나 ③의 경우보

다는 ②와 관련된 세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雇用主나 被雇用者의 醵出金 또는 保險料 納入時의 稅制

미국, 영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한 갹출금

또는 보험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課稅所得으로부터 공제된다. 한편,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갹출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예컨대,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는 피고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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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벨기에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피고용자의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하여 課稅標準(tax

base)을 감면하는 대신에 算出稅額을 감면해 주고 있다.

2) 醵出金 및 年金給付의 所得控除限度

많은 국가들이 갹출금 및 연금급부의 所得控除限度를 소득에 대한 最大比率 또

는 最大金額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갹출금의 경우 호주와 스페인은 급여의 15%를

소득공제한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회보장에서 적용되는 급여상한액의 8

배의 19% 상당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해놓고 있다.

연금급부의 경우 호주에서는 1996년을 기준으로 퇴직일시금은 A$ 418000, 연금

급부의 절반이상이 연금형태로 지급될 때에는 A$ 836000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다.

연금급부의 算定基礎가 되는 급여액의 한도는 1996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US$150000, 영국은 ￡82200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또한 연금급부의 급여대비 지

급비율에도 제한이 있어서 아일랜드와 영국은 66.7%, 네덜란드는 70%, 벨기에는

80%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3) 年金資産의 投資收益關聯 稅制

연금자산의 운용에 따른 利子所得이나 資本利得(capital gain)에 대한 일반적인 과

세원칙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일반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예컨대, 덴마크의 경우 물

가상승률에 3.5%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이자소득(bond interest income)에 대해

서는 100% 과세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1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오

스트리아는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33%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벨기에의 경우 자가운영기금방식으로 운영되

는 연금자산에 대해 매년 0.17%가 과세되며, 實現所得(realized income)에 대해서는

15%∼25%의 세율로 원천과세하고 있다. 일본도 세제적격연금자산에 대해 매년

1.17%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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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年金給付에 대한 稅制

연금급부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갹출금과 연금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해 33%의 세율로 원천

과세하기 떄문에 연금급부는 전액 비과세 되고 있다. 한편, 연금급부를 一時金으로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별도의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음 <表

11>은 25개 OECD 회원국을 급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表 11> 年金給付類型에 따른 OECD 會員國의 分類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가능하거나 급부의

일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 국가(17개국)
일시금이 불가능한 국가(8개국)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호주, 벨기에, 덴

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페

인, 터키, 한국, 그리스, 스위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

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Ⅳ. OECD 會員國의 企業年金制度關聯 懸案問題 및 示唆点

1. 企業年金制度關聯 懸案問題

OECD 회원국들의 기업연금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기업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다음의 <表

12>는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OECD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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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年金制度關聯 OECD 會員國의 懸案問題

국가 현안문제

독일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정년연장 및 갹출금 증액

- 3년마다 부가연금의 급부액을 조정토록 한 1974년법에 대한 법원의 결정

- 인구노령화 현상

호주

- 공적연금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업연금의 장려방안

- 피고용자도 갹출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식의 도입방안

- 연금저축액의 조기사용방지와 기업연금 및 생명보험연금에 대한 동일한 세제

혜택부여

오스트리아

- 기업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방안

- 무차별원칙을 내세우는 유럽연합 (EU ) 가입 (1995.1.1)에 따른 영향

- 사내적립과 사외적립방식간의 세제상의 차별방안

벨기에

- 사회보장재원의 안정적인 마련

- 공적연금에서의 남녀간 동일한 정년 적용

- 공적연금의 민영화(priv atisat ion )에 대한 논란

- 기업연금에서 취득한 권리 (acquir ed right s )에 1995년법의 적용상의 문제

-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한 기업연금에 대한 갹출금의 확대

캐나다

- 다양한 유형의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연방차원에서의 세제상의 공평성확보

-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연금급부의 조정문제

- LIF (Life Incom e F und )제도의 도입

- 연금제도의 복잡성 증대

한국 - 연금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 산재 및 퇴직금제도간의 전체적인 조정

덴마크
- 공적연금의 향후 재원마련

- 연금수급권의 이전문제

스페인
- 기업연금제도 발전에 대한 고용주 및 피고용자의 부정적 견해

- 갹출금의 전액 피고용자 부담의 문제

미국

- 정년연장문제

- 퇴직전에 발생하는 다양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연금급부의 활용문제

- 외국으로 송금되는 갹출금의 과세를 위한 세법 404A조의 입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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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2 계속)

핀란드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

프랑스

- 연금급부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지 못함

-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연금급부조정방식의 한계

- 일시불연금(capit alized pen sion fun ds )의 도입 및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이스
- 공적연금 수지불균형 확대

-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아일랜드 - 기업연금가입의 의무화 추진

이탈리아
- 공적연금의 재원고갈

- 현행 연금제도의 회계기간 적용상의 문제

일본 - 1994년 사회보장제도개혁에 따른 정년연장

룩셈부르크

- 재정흑자에 따른 공적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수지

불균형의 우려

- 직접보험 (dir ect in surance)가입에 대한 과세

뉴질랜드

- 2001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문제

- 연금감독관(pen sion ' s com missioner )의 임명방안

-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장려방안

네덜란드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

- 이혼시 연금급부의 분할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

- 기업연금에 대한 적용제외제도 도입여부

포르투갈
- 사회보장법에서의 고소득자에 대한 새로운 연금급부 축소 및 이에 따른 기업

연금 및 개인연금의 육성필요성 대두

스웨덴
- 정년연장문제

- 재정적자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마련의 어려움

스위스 - 공적연금의 재원마련

영국

- 거치연금 또는 즉시급연금에 대한 최고 5%의 의무적인 연금급부조정을 규정

한 1990년법의 적용문제

- 남·녀 및 정규직과 임시직에 대한 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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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ECD (1997a)

위에서 살펴본 OECD국가들의 연금제도와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年金財政方式과 관련하여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 모두 賦課方式(pay-as-you

-go)으로는 약속된 연금급부를 지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우려감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

다는 점이다. 부과방식의 경우 제도성숙기에 많은 재원을 일시에 필요로 하게 되는

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전에 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基金積立(funded)으로 전

환하는 경향이 여러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民營企業年金 및 個人年金을 확충하

려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권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인간수명의 연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남여의 정년도 동일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및 실

업노인층에 대한 臨時年金(뉴질랜드)이나 事前年金의 지급을 통하여 노령자의 소득

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대두하고 있는 제4의 연

금체계(4th pillar of pension funding)에서 보듯이 노령자에 대한 시간제근무(part-time

work)와 연금의 부분지급 등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금제도운영과 관련한 각 국의 법규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대 들어 연금재정방식의 적립방식으로의 이행이나 공적연금의 민영화 등 연금제도

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

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국의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넷째, 연금관련세제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즉, 각 국마다 급부방식(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갹출형), 갹출금의 부담주체(고용주와 피고용자), 연금재원의 운용형태(사

내적립방식 또는 사외적립방식) 및 급부의 형태(연금 또는 일시금) 등에 따라 세제

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一時金(capital payment)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관계당국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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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적립금을 찾는 것을 금지하거나(미국, 호주) 또는 세제혜택의 부여 등의 조치

를 통하여 연금형태의 급부수령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개

인연금에 한해서만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급부지급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2. 示唆点

본 보고서에서는 퇴직후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퇴직후 소득보장을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나

또는 기업 또는 개인차원의 기금적립방식 연금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후소득의 보장이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社會構成員間의 連帶意識에 입각한 公的年金을 통하여 基本的인 노후소득을 보장하

면서 企業年金과 個人年金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공적연금의 收支不均衡으로 인해 재원마련에 곤란

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확대발전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심각한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업연금제도의 건실한 발전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방안의 수립도 기업연금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서 중요함은 물론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료수입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특성상 초기에는 보험료수입에

비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財務構造改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수

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의 종퇴보험시장이 퇴직연금시장으로 대체되고,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역시 감

소하는 등의 변화도 예상된다.

최근 퇴직연금시장의 진입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험회사들은 計理部門에 대한 專門性과 長期資産의 運用經驗

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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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퇴직연금전문계리인 및 자산운용전문가 등 專門人力의 早期確保와 育成에 심

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현재 대부분 사내에 유보되어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퇴직금의 재원이 사외적립되는 데 따른 기업의 資金負擔 輕減方案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기

업의 경우 과거근무채무(Past Service Liability, PSL)7)의 상각에 따르는 자급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

가 되고 있는 非自發的 早期退職者에 대한 연금수급권의 보호문제와 세계적인 停年

延長趨勢에 따른 노령층의 所得確保方案 및 연금형태의 급부수령을 장려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책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나라의 경

우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외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7) 기업연금제도 도입시 또는 제도도입후 급부수준의 개정시 피고용자의 과거근무기간에 대

응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적 갹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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